
 

2024년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정사항 안내 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변경된 운영방침 안내 드립니다. 

 

1. 배점기준 강화 (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내용_제5~6조 항목 및 별표2) 

* 수료기준: 각 차시별 진도 20% + 시험(평가) 80% = 70점 이상 시 수료 

* 각 차시 모두 학습진도 + 시험(평가) 응시 후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됩니다. 

  (예시, 3차시 과정일 경우, 1~3차시 모두 7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) 

 

2. 평가방식 변경 (안전보건교육 제5~6조_별표2) 

개정 前: 학습진도 80% 이상 진행 후 총괄평가 응시 

개정 後: 각 차시별 학습완료 후 시험 응시 (각 차시별 3문제씩 출제) 

(강의실의 자료실에 [강의교안] 제공) 

 

3. 차시당 영상강의는 1시간 이상으로 구현. (안전보건교육 규정 제5조 1항 및 별표1) 

*기존 영상: 아나운서의 설명으로 영상이 구성 

*개정 영상: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영상으로 구성 
 

4. 교육기간 변경 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) 

*기존: 분기별(3개월) 교육 

*변경: 반기별(6개월 즉, 상/하반기) 교육 

(와이즈에서는 반기/ 분기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.) 

[예시] 

 

 

5. 차시별 평가 응시에 따른 재응시 규정 변경(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2) 

* 차시별 시험에서 미수료한 경우, 3회까지 응시가능. 

단, 3회 응시 후 점수미달 시 재학습을 한 후 3회 추가로 재응시가 가능 합니다. 



 

- 차시별 시험응시 예시화면 

 

*위와 같이 각 차시별 학습 완료 시 시험응시 버튼이 보여짐. 

- 3회 응시 후 평가점수가 미달되면, 해당 차시의 학습이력이 리셋되어 재학습을 완료해야 다시 

시험응시 버튼이 생성됨. 

 

 

 

*예시와 같이 1차시 시험응시를 2회까지 하였으나 평가점수 미달로 3회차 응시를 해야하는 경우입니다.   마지막 

남은 3회까지 응시를 했음에도 평가점수미달이 되면 학습이력이 리셋되어 재학습을 해야 하며, 시험응시 버튼은 

재학습 후 생성됩니다. (재학습 후 추가로 응시기회 3회가 주어집니다) 

 

▣ 최종점수 및 성적확인 

학습기간 중: 나의 강의실→ 강의실→수강중인 과정→강의실 버튼 클릭 후 성적표에서 확인 합니다. 

 

 



학습기간 종료 후: 나의 강의실 → 수강완료과정에서 수료여부 및 성적 확인이 가능합니다. 

 

*복습하기를 클릭하면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.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

<<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내용>> 

 

 

 

 



 
 

 


